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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의 목표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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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지역지원법(2000)은 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 , 통일기반 조성이라

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

하는 것이 연구목 이다. 이를 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 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으로 발 이 제약되는 도서  

산악 경지역을 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 주의 정책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 인 지역발 에 바람직

하며, 군사  치의 남북 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 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Key Words : 경지역지원법, 목표융합, 생활여건, 군사규제. 목표갈등, 남북 계

Abstract   The Border Area Support Act(2000) has policy goal convergence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and to prepare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support until now meet the policy goal or set a question on policy itself. 

Variation of statistical indicators related with policy goal for the period 2000-2014 h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report. It is found out that resident’s living condition has 

improved in spite of several political fallacies, but the support policy can damage natural environment and 

cause conflict with military regulations constantly. Under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it is desirable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bodies in Border Area.

• Key Words : Border Area Support Act, Goal convergence, Living condition, Military regulation, Goal conflict, 

Inter-Korean relations

1. 서론
인 국과 군사  결이 불가피하다면 경지역에서

의 민간인 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일반 이다. 경제선진

국인 독일도 과거 분단시 에 경지역은 군사  긴장이 

없었음에도 민간인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경지역은 1차 산업과 군 주둔으로 인한 서비스산업

을 주축으로 발 해왔으나 1990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와 더불어 경지역의 과다한 군사규제가 지역발 을 

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라

는 공공가치에 기여하는 경지역에 군사훈련 피해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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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로 인한 지역발  기회의 제약이 집 되고 그에 

한 국가  배려가 없다는 상황을 자각하면서부터 민군

의 공존상황이 흔들리게 되었다. 

경지역을 장하는 지방정부들은 1990년  반이

후 북한의 격한 붕괴우려 내지 남북교류 력이라는 사

회  분 기에 편승하여 경지역의 바람직한 발 의 당

성을 찾고, 마침내 앙정부의 국토개발 차원에서도 

경지역 개발을 요한 한 축으로 삼게 되었다.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한 경지역개발의 

법제화 노력은 련 부처 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의원입법으로 경지역지원법(2000)이 제정되기

에 이르 다. 동법의 법정계획인 경지역발 종합계획

은 행정자치부(행정안 부)의 장아래 이차에 걸쳐 변

경, 수립되었고, 정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경지역에 한 연구는 경기도, 인천시, 강원

도 역자치단체의 발 연구원이 지속 으로 행해온 

경지역의 낙후 황 분석과 개발방향 모색, 경지역지원

의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모색에 집 되어 있다. 이들은 

군사규제와 환경규제가 지역발 의 장애라 규정하고 군

사규제의 합리화  군부 의 환경훼손 방지와 앙정부

의 재정지원이 지역문제 해결의 건이라 보고 있다. 

반면 군사 련 연구소는 이러한 지역의 개발욕구에 

해 군 당국의 합리  처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계의 

획기 인 변화가 없는 한 경지역의 폭 인 규제완화

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비무장지  인근의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지되어 자연환경보존 상태

가 매우 양호하여 1970년 반 이래 지속 으로 동식물

생태계가 조사, 보고되고 있고[2], 비무장지  미래 활용

에 한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3,4].

1.1 연구목적   

첫째, 기존의 경지역 문헌분석을 통해 경지역종합

계획에 의거한 지원 황과 지역효과를 악한다.

둘째, 군사당국, 지자체, 환경단체 등 련 주체간 갈

등구조를 악한다. 

셋째, 체계 인 경지역 정상화를 해 군사, 인구  

지역경제, 자연환경의 기능이 남북 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야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1.2 연구방법  

지자체가 자체 으로 분석한 지원효과 내지 목표달성 

수 은 지원 시행사업의 진행정도와 투입재정 규모로 

악하는 일종의 수단평가에 집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지원의 목표달성 여부를 단하려면 지원에 의한 

군사, 인구  지역경제, 자연환경의 기능의 변화를 분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단하 다.

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련 지표의 지역통계자료를 기 로 그 양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지원효과 자체 평가결과와 비교하 다.

군사보호구역 자료는 공식 인 통계가 부재한 계로 

여러 곳에서 나온 자료를[5,6,7] 수합하 고, 그 외 자료

는 경지역 할 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8]를 활용하

여 연구목 에 맞게 재계산하 다.

1.3 연구지역범위  

2000년 경지역지원법은 정권이 바  후 2011년 

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부 개정되어 경지역의 지역

 범 가 달라졌다. 본고에서는 통계비교를 해 지역

범 를 2011년 법 규정에 따라 총 15개 시군으로 일치시

켰다.

경지역은 1, 2 으로 나 어지는데, 1  경지역은 

비무장지  혹은 해상 NLL에 연 한 시군으로 인천 역

시의 옹진, 강화, 경기도의 김포, 주, 연천, 강원도의 철

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총 10개 시군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지역은 통제보호구역 비율이 높고, 일부 소규

모 농과 안보 을 한 출입을 허용하는 외에 일체

의 행 가 지된다.

2  경지역은 1  경지역 시군의 이남에 치하

며, 비무장지 로부터 25km 범 에 걸치는 시군으로 경

기도의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강원도의 춘천 등 5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제한보호구역 비율이 

높고, 군 작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 가 제

한되며 군 당국과의 의를 요한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운용실태
각 역자치단체의 개발연구원에서 할 시군의 지역

황 악과 정책목표 실 을 한 분야별 발 략과 

단계별 집행 략을 제시하면 주 부처인 행정자치부(  

행정안 부)에서 이를 종합하고 통일부, 국토부, 행정안

부, 국방부, 환경부 등 련 부처의 심 사업을 첨가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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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안정  지원효과를 가져오려면 계획수립과정

에서 목표지향  사업선정 차와 기 을 확립하고 소요

재정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것이 요하며, 운용과정에

서 문제 을 조정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자치단체에서 독자 으로 경지역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내용을 심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운

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 악해 보고자 한

다. 경지역종합계획은 경지역지원법 제정 직후인 

2003년, 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승격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목표와 내용이 변경된 바 있다.   

2.1 제1차계획 평가 (2003~ 2010)  

지원사업 분야는 공공인 라 정비확충, 산업기반･

 개발, 정주생활환경 개선에 을 두고, 산림･환경보

, 남북교류･통일기반 조성, 문화재 리보 , 지역별 

략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11,12].  

인천 경지역에서는 주택개량, 기반시설, 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정주환경개선, 산업･ 개발, 선착장 

확충, 경지정리  농수로, 용･배수로 확충과 같은 기반

시설 개선, 환경보  순으로 투자하 다[13]. 강원 경지

역에서는 산업･ 개발, 정주환경개선, 산림환경보 , 

남북철도 연결, 양구, 고성, 철원의 남북 력 농업 진기

지 조성사업에 역 을 두었다. 경기도 경지역의 경우

에도 7개 지원사업 분야에 고루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14].

이들 지자체에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나 산업기반 조

성  기반시설 확충은 축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차

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된 반면, 남북교류 비 사업, 

개발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추

진 자체가 유보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계획운용을 유발한 주체는 의외로 

앙부처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 은 남북 계 개선 

혹은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명목 아래 경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약속하 으나 명분만 챙기고 성과가 의문시되는 

경우 실제 재정참여에는 소홀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한 사업내용이 지자체의 사업과 첩하여 사

업소 이 불분명한 경우 각  행정기  간 소통부재로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지역 지자체들은 계획운용이 순조롭지 않은 일차

 원인으로 경지역지원법 지 의 불안정성을 들고 있

다. 국토기본법과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의 상 법

의 규제, 경기도 경지역의 경우 500㎡ 이상의 공장설립 

 인구집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개별 지원사업별로 복잡한 의 차가 불가

피하고, 이에 따라 앙부처의 재정참여와 민간투자가 

쉽지 않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조세지원이나 고용

보조 지원 같은 인센티  제공이 필요한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 을 용한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경지역 지원사업의 수정이나 변경 필요시 경지역

심의 원회의 계획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러하지 못했다는 차상의 문제도 지 하고 있다. 

2.2 제2차계획 평가 (2011~2030)  

이명박 정권의 북 쇄정책으로의 환과 경제활성

화 기치 아래 종래의 경지역계획은 그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된 정주생활 지원에

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

의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개별 

지자체별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인 사업추진 

방식을 지향하는 역발 계획을 표방하 다. 앙정

부의 극 인 개입 하에 지자체간 지원사업의 과당경쟁

을 방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의도가 작용하

을 것으로 보인다. 

경지역의 역발 계획은 앙정부의 재정을 우

선 으로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15]; 비무장지  생태환경보 ･ 벨

트, 평화 력공간 조성, 남북교류 력 사업지구 조성(

주, 철원, 고성; 산업단지, 배후도시, 물류센터), 남북･동

서 교통인 라 확충, MICE 산업(회합, 공연, 회의, 시).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남북 치라는 상황과 어 난 

사업추진으로 처음부터 사업시행 명분을 상실하 다. 특

히 남북 력이 불가피한 비무장지  생태･평화 련 사업

이 그러하고, 남북교류 력 지원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남북교류가 단 된 상태에서 사업 실효성을 기 하기 힘

들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 경지역 지자체와의 소

통이 배제되어 정부주도 사업들의 지역  향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강원도 경지역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숙박음식업이

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경제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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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득효과가 의문시되는 앙부처의 각종 박물  등 

시설조성사업이나 환경보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원법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경기도 경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기반시설과 산업단지 재정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정주환경 개선이나 환경보  분야의 재정투입은 크게 감

소하 다. 

제2차계획에서도 이  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여 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앙정부 각 부처, 역시도, 경지역 시군의 사업 

복으로 사업소 이 불명한 계로 서로 재정투입을 회피

하여 사업이 미추진, 취소, 축소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기  간 사업조정을 한 소통 통로도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지역 지자체들은 여 히 상 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실질  발 을 도모하기 힘든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별법 지 에 걸맞는 독립 재정기  

없이 지원효과가 기 이하인 종래의 지역균형특별재정

에 의존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에 불만을 가지

고 있다.

한 경지역이 남북한 간 긴 사태 발발로 규모 

북한주민 이주 시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제

하에 경지역 투자의 명분을 기 하고 있지만 과투자 

우려도 있는 불확실하고도 복잡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교통보조 이나 의료수혜기회 보완하는 등 가계

차원 지원을 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접경지역 변화추세 분석
3.1 군사시설보호구역   

고강도의 군사규제가 지배하는 통제보호구역은 여러 

군사시설 련법들이 2007년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

법으로의 통합되기 후로 과거 15km 폭이 10km로 축소

되었으며, 반면 통제보호구역 남쪽에 인 하고 규제가 

다소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은 그 폭이 10km에서 15km로 

늘어났다. 체 으로 보호구역의 폭 25km는 그 로 유

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군당국의 단으로 불요불 한 

보호구역은 2008년 이후 부분 으로 해제하고 있다[16]. 

2002년～2014년 동안 경기도  경지역에서 5%내

외, 강원도 1  경지역에서 약 10%의 군사시설보호구

역이 축소된 것에 비해, 인천시 1  경지역에서는 강화

군의 격 인 해제로 인해 보호구역의 1/3 정도가 해제

되었다<Table 1>. 

조 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체 보호구역은 1%미

만으로 거의 축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지역의 해제

된 군사시설이 비 경지역으로 이 되었거나 체되었

음을 의미한다.  

다소간의 보호구역 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경지역의 2014년 보호구역 면 은 각 자치단체별로 

50% 이상이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90%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  여건과 군사 략  단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민간인의 제반 활동이 면 으로 규제

되는 통제보호구역의 면 비율은 2014년 재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1  경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그간 지속 인 민통선의 북상으로 통제보호구역은 

축소되고, 그만큼 규제가 다소 느슨한 제한보호구역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3.2 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   

2000년～2014년 동안 경기도 경지역은 아주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김포, 주 등지에서 주

택  제조업 등의 폭 인 개발이 이루어져 서울권으

로부터의 인구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이다<Table 2>. 

상 으로 동부의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는 인구증

가가 평균 이하 증가를 보이고, 연천의 경우는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경지역에서 변화가 없는

데 비해, 강원도 1  경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

고 있다. 

규제가 상 으로 은 2  경지역의 경우,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 약 30%의 인구증가율을 보

이고 있고, 강원도 춘천은 약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연환경 으로 도서지역이거나 산악지 인 경우 수

도권에서 멀어지고 그만큼 경제활동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 다. 

경지역 지원 뿐 아니라 민간부문 투자가 경제활동

인구 변화에 향을 주는데, 투자여건이 양호한 경기도 

1･2  경지역 제조업종사자 증가율은 각각 100%이상, 

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각종 경지역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1  경지역과 강원도 2  경지역에서 다소 낮은 10 

～20% 제조업종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강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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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역에서는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경지역의 표 인 서비스업종인 음식숙박업의 종

사자는 반 으로 크게 증가하 는데, 특히 수도권인구

의 근성이 높은 경기도 1  경지역, 인천 1  경지

역이 각각 80%, 60% 정도 증가한데 비해, 강원도 경지

역에서는 증가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3.3 지방재정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건 성과 지역경제 

발 수 을 단하는 요한 지표이다. 여기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세액을 체세입 산(지방세+교부 +지원

)으로 나  값으로 계산하 다. 

2002년~2014년 동안 체 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

다. 다음 지표인 일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동기간 경지

역에서 체 으로 평균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인구증가분 만큼의 교부

 증가와 경지역지원 등 각종 지원 의 확 에 연유

하 다고 볼 수 있다. 

경지역 재정자립도가 공통 으로 할 역지자체 

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각 경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Table 3>. 

경기도의 경우, 서부의 김포와 주지역의 개발이 활

성화됨에 따라 1  경지역이 2  경지역에 비해 재

정자립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기간 지

방세부담액 증가율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1  

경지역 동부의 연천은 두 지표 모두에서 다소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인천 역시 1  경지역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체 

평균보다도 은 이유도 지방세부담액이 동기간 역 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2  경지역(춘천시)의 경우 강원도 평균보다 

재정자립도와 지방세부담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

하지만, 1  경지역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크게 뒤처

지고 있다. 

3.4 자연환경  

용도지역 지목 구분상 임야는 2010~2014년 동안 주거, 

공장, 도로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상보다 감소폭이 은 것은 용도상 

비도시지역  계획 리, 생산 리, 농림지역이 도시지역

으로 많이 편입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강원도 1  경지역은 오히려 임야면 이 늘

어났는데 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경지가 재자연화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연환경보 에 의미가 있는 통계지표는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에 포함되는 보 리지역과 자연환경보 지

역 면  변화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 지역이 개발행

가 면 으로 규제되는 곳이라면 보 리지역은 

자에 인 한 완충구역으로 엄격한 기 에 의해 환경훼손

이 은 소폭의 개발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보 리지역이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지역

에서 10~50% 면 이 증가하 고, 자연환경보 지역 면

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인통제선

의 북상으로 통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자연환경보 지

역 면 이 축소되고, 개발규제가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

로 환됨으로써 보 리지역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원도 1  경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3.5 접경지역 토지이용   

토지이용 지목상 개발에 직  련되는 항목은 주거

와 상업지역 등이 포함된 도시지역, 공업지역, 도로, 개발

에서 배제된 임야라 할 수 있다. 2000/2005년~2014년 기

간  이들 지표 변화를 양  기 으로 나타내는 방법으

로 행정구역 면  비 각 지표 면 비율을 비교분석하

다. 

동기간  경지역 도시면 은 각 역시도 평균 면

비율을 돌았다. 경기도 2  경지역은 경기도 평균

에 근 하 지만 1  경지역은 서부 김포와 주의 

규모 개발로 인해 평균의 4배에 이르는 도시면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와 강원도는 체나 경지역이

나 도시면 비율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Table 5>. 

공업지역 면 비율 변화에 있어 2000년 거의 모든 

경지역에서 각 역시도 평균 면 비율을 크게 돌았다.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경기도 

북부 경지역은 체평균에 버 가는 발 을 나타내었

다. 워낙 경지역의 공업지역 면 비율이 작아 증가율

만으로 볼 때는 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로면  비율 한 모든 경지역에서 시도 평균을 

돌고 있지만 증가율을 보면 시도평균에 근 하는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의 각종 개발 면 의 확  추세는 농경지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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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rea
Region

Administration 
Area (A)

   Military Reservation Area '02-'14
 (%)

Control 
Area /C 

(%)2002 (B) B/A(%) 2014 (C) C/A(%)
Kyunggido    10172.3    2435.3   23.9   2382.3   23.4   -0.5    19.2

Border R1      1625.8     1574.5   96.9   1496.1   92.1   -4.8    29.4

Border R2      1220.6      592.1   48.5    522.9   42.8   -5.7     0.6

Inchon City     1040.8     398.3   38.3    328.0   31.5   -6.8     9.4

Border R1       583.3      482.4   82.7    288.7   49.5  -33.2    10.7

Kangwondo    16790.2    3190.0   19.0   3040.8   18.1   -0.9    38.0

Border R1      4809.3     3104.4   64.5   2637.9   54.8   -9.7    43.5

Border R2      1116.4       41.9    3.8     42.0    3.8     0      0

<Table 1> Military Area Change in Border Region                                                                (㎢)

     Employment
Region

Population Employees
 Total

Employees in
Manufacturing

Employees in
Food/Lodging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Kyunggido 9280.0 12710.0 2416.1 4259.2  844.6 1151.5  255.8  410.6

Border R1  412.2   822.6  126.2  277.9   58.6  126.5   12.8   22.6

Border R2 1145.5  1496.0  261.7  436.4   82.6   99.0   31.2   48.6

Inchon City 2524.3  2930.2  642.0  895.7  231.3  229.7   66.0   92.0

Border R1   82.1    88.2   19.2   23.5    1.8    2.0    3.5    5.5

Kangwondo 1560.0  1555.7  395.9  551.2   41.2   48.4   70.2   91.0

Border R1  174.0   160.7   38.1   47.0    4.0    3.5    8.9    9.5

Border R2  249.1   277.3   72.3   97.8    4.5    5.5   10.1   13.7

<Table 2> Population & Employment Change in Border Region                                            (thousand)  

        Local Finance
Region

Finance Independency 
of Local Administration(%)

Local Tax burden per capita 
(thousand won)

2002 2014 2002 2014
Kyunggido 62.4 54.6 674.0 1086.4

Border Region 1 47.5 44.5 666.2 1256.1

Border Region 2 55.8 42.1 531.8  911.7

Inchon City 61.0 50.2 506.5  991.6

Border Region 1 36.0 30.4 419.2 1067.5

Kangwondo 35.0 28.5 414.8  862.7

Border Region 1 34.5 24.3 332.7  631.2

Border Region 2 43.3 32.2 430.1  877.1

<Table 3> Local Finance Change of the Border Region 

면 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임야면  비율이 

반 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귀

결이다.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임야면  비율의 증가 상

은 인구 감소로 농경지가 임야로 재자연화한 결과로 

단된다.

4. 접경지역지원 평가
4.1 정책목표 평가의 전제: 남북관계 변화와 접

경지역   

경지역 지원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요한 근거는 

경지역지원법 내지 경지역지원특별법의 지원목 이

라 할 수 있다. 지원 목   주민생활 개선과 자연환경

보 은 다른 비 경지역에서도 거론하는 것이지만, 지원

법에서 기에 명시한 통일기반 조성과 명시 으로 거론

하지는 않았지만 안보기능 수행은 경지역의 성격을 그

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상기 4가지 목   통일 지로서의 기능은 다른 

재  지역가치와 달리 미래  가치를 지향한다는 에서, 

한 남북한 계의 다양한 단계에 따라 다른 세 목 에 

가변  향을 다는 에서 시간 축을 감안한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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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Environment

Region

Forest
Preservation

Management  Area

Nature

Conservation Area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Kyunggido   5518.7   5433.6    995.2  1167.9     432.2    420.4

Border Region 1     812.1     792.6     268.0   308.0      168.0     167.7

Border Region 2     906.6     894.2     130.6   140.0       10.6      10.9

Inchon City    412.9    402.2    126.7   125.9        0.05       0.05

Border Region 1     306.0     301.3     125.8   125.2        0.05       0.05

Kangwondo  13650.2  13804.5    778.9  1010.2    1879.6   1722.0

Border Region 1    3728.8    3919.1     200.1   309.9      850.7     758.1

Border Region 2     847.5     844.0      40.6    43.8      184.4     178.0

<Table 4> Green Area Change in Border Region                                                                  (㎢)

      Land Use
Region

Urban Industry Road Forest
2005 2014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Kyunggido 28.0 32.83 0.93 1.84 2.79 3.87 56.06 53.41

Border R1 8.12 13.04 0.59 1.83 2.15 2.83 49.78 48.77

Border R2 23.56 27.46 0.78 1.87 2.19 3.04 61.86 59.5

Inchon City 54.8 54.8 1.94 2.13 4.39 6.91 40.52 38.64

Border R1 3.45 3.51 0.05 0.13 2.49 3.34 52.76 51.65

Kangwondo 5.82 6.06 0.08 0.14 1.03 1.5 81.04 81.81

Border R1 1.3 1.47 0.02 0.04 0.84 1.18 76.89 81.48

Border R2 29.83 29.94 0.1 0.15 1.37 1.87 76.21 75.6

<Table 5> Land Use Change in Border Region                                                                   (%)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휴 정이 아직 지배하는 재의 남북 군사 치단계

에서는 경지역에서 가장 요한 가치는 국가  안보이

며, 지역주민생활 향상은 후차 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한 군사  규제는 자연환경보 에 일조할 수 있어 별

도의 정책  노력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남북 계

가 경직된 상태에서는 통일기반 조성에 투자한다 해도 

그 효율성은 크게 기 하기 힘들 것이다.

남북교류 력을 통해 휴 정이 평화 정으로 치

되는 단계부터는 경지역에서의 군축 내지 재배치 가능

성이 있어 군사  요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비무장지 와 남북 경지역을 통합한 환

경보 이 가장 요한 가치로 등장할 것이며, 남북한간 

월경교류 력의 장으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은 군사규제지역의 폭  축소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성장의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실화되는 시 부터는 경지역은 더 이상 

통일과 안보의 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정상 인 

지역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갑작스런 통일

로 인한 북한주민의 수도권으로의 규모 남하를 완충시

켜주는 역할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경지역이 이러

한 통일후유증을 홀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며, 측 로 잘 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북한재건 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하여 규모 이동을 사

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단

한다.  

여기서 경지역 지원의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은 

남북의 군사  치상황 하에서 정책목표 간의 질서에 

문제 은 없는지 악하고, 앞서 지표통계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4.2 접경지역의 목표갈등 평가

4.2.1 군사활동 보장
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권과 경지역 지

자체들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열쇠로 군사시설보호 련법의 군사규제를 

완화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압력에 순응하여 군 당국은 군사시설 

통합과 이 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 는 

조정하여 군사시설 규모 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특히 

2008년), 보호구역내 군 의업무를 지자체 탁하는 사

분석제 확  도입,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행사 제한과 

같은 주민의 직 피해를 보상하는 등 일련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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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17]. 

경지역에서의 인구증가와 개발행 는 군 작  환경

변화를 의미하므로 군 당국은 신  검토 후 군사시설보

호와 지역주민 안  확보 차원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  변화에서도 보듯이 보호

구역 면 은 다소 감소하 으며, 규제가 심한 통제보호

구역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군사시설 입지를 기

피하는 사회  분 기로 인해 국방상 신규 군사부지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지역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일은 신 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소간 소극 이고도 속성상 투명하지 못한 군 당국

의 조처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은 지속 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 군간의 이해갈등은 심각한 상황에 처

해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완화하기 해 군 주둔으로 인한 

정  효과를 강화하는 조처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경지역 업체에 군부 사업과 군납 농축산물을 우선

으로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거나, 군부

시설을 주민과 공동이용하고, 지역 재난을 극복하고 

농사를 돕는 등 민군 력사업 확 를 도모하고 있다.

4.2.2 주민생활 향상
역시도별 지역개발(발 )연구소나 경지역종합개

발계획 조정을 장하는 행자부(행안부)에서는 주민생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평가에 본고에서와 같이 경제

지표변화를 감안하기도 하지만, 주 심사는 계획 비 

투자사업 수나 투자 산 규모 등 지원수단의 목표치 달

성여부에 두고 있다.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주도하는 사업유형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모두 비슷비슷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칫

하면 과잉공 으로 투자효율성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실제 투자한 실 이 기  이하임을 지역개발 지체

와 낙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군사 으로 긴장된 

경지역에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

며, 이를 정책목표수  미달이라고 단하기 어렵다. 

한 정부 주도 인 양  개발면  확 를 도모하는 

것은 개발효과가 역외로 유출되어 주민생활 향상으로 연

계되는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잠재력 실화에 기 한 질  개발에 역 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인구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각종 개발사업보다 경지역 

지원 목 에 부합하는 각종 세 의 경감 는 감면 확

가 더 효율 일 수 있다. 

앙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경지역지원 사업계획과 

재정투입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악하기 

어려워 인구  개발 련 통계지표 변화로 살펴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도서지역과 산악지역을 제외하면 인구가 증가하

는데 특히 경기도 서부 경지역에서 그러하 다. 이

러한 지역  인구변화 추세와 평행하게 도시 주거, 산업, 

도로 등 주요개발 면 이 증가하 고, 각종 산업의 발

으로 지방세부담액 변화로 볼 때 지역소득 한 크게 증

가하 다. 

경지역의 주민생활 여건 개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는 각 역시도 평균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보고 

단하 다. 이로 볼 때 자연환경 으로 발 잠재력이 취

약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수 에 도달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4.2.3 자연환경 보전
비무장지 를 포함한 우수 생태계지역을 국제 으로 

알리거나 남북 력사업으로 제안하는 등 앙정부에서 

지 한 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남북 계의 경색으로 성

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경제성 여부를 

면 히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들은 경쟁 으로 생태

사업이나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우수 환경자원을 경

제 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일에 큰 심을 보이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보 리지역과 자연환경보

지역 면 의 변화로 단하 다. 두 지목을 합산하면 기

간  별 변화가 없지만 보 리지역 확 와 자연환경

보 지역 축소라는 질  하가 나타나고 있다. 민통선

의 북상으로 부분 인 농경과 정부사업( ; 안보 , 생

태 ) 외에는 개발을 면 통제하는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한 민북지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군사훈련 등 군부 지역에서의 

환경훼손에 해 비 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18], 군

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시 임야나 녹지의 난개발을 우려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완화에 반 하고 있어 

경지역 지자체와 이해가 어 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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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통일기반 조성
통 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이 정책목표에 큰 의미

를 두고 경지역에서 통일 련 사업을 제안하거나 추진

하 다. 평화시, 평화마을, DMZ세계평화생태공원, 평화

리길, UN평화 학 등이 그 표 인 이다. 한 정

부가 포용정책을 구사하면 경지역 지자체들은 경쟁

으로 통일기반 조성의 정책목표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성 사업들은 북한이 력해주지 않으면 성사

되기 힘든 것도 실이다. 더구나 남북 계가 경색되어 

간헐 인 군사충돌이 야기될 때마다 기존의 남북교류

력 사업들도 직 인 향을 받기 일쑤이다.   

이 부문에서 의미 있는 투자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출입사무소격인 도라산  고성 

CIQ, 그리고 남북연계철도 복원 등을 들 수 있다. 재의 

남북 치 단계에서 보다 시 한 정책으로 비무장지  인

지역에서의 산림조성, 수해방지사업, 공동방재사업을 

한  남북한간 실질 인 재난 리 력을 한 국경조약 

체결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 근거는 1992

년 기본합의서 남북교류 력부속합의서 제3장(인도  

문제의 해결) 15조에 의거한 응 물자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 하 듯이 남북 계 단계별로 군사, 주민, 환

경의 각 부문에 어떤 목표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면

히 검토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경지역에 한 역할을 부여하여 개발하는 일

이 무엇보다 요하다. 

5. 결론
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제도  지원이 과연 군사활동 

보장, 주민생활 개선, 환경보 ,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융

합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한 어떠한 문

제 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법정계획인 경지역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유형을 보면 상부기 의 요구가 우선 으로 반 되는 등 

계획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거나, 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유사한 제안사업을 기 별로 지역별로 무원칙

으로 복 안배함으로써,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원효과

의 하가 우려되기도 한다.

실제 으로 계획 운용과정에서 사업포기와 축소, 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유보 등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

다. 명분을 시하는 풍조도 그러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독립된 기 없이 균형개발특별회계를 재정원천으로 하

다 보니 계획사업이 안정 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운용과정의 난맥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

정낭비를 막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산업  개

발, 공공인 라 확충에 우선 으로 투입되어 경지역 

주민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

주민생활 향상을 한 지역개발과 통일기반 조성사업

이 군사활동과 환경보 이라는 정책목표와 갈등 계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지역의 2000년~2014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경지역  자연환

경 으로 지역발  잠재력이 낮은 서부 도서지역과 동부 

산악지역은 인구수의 침체 내지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수도권에 근 한 부 경지역은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활성도 분포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역 지원도 어느 정도 

향을 미쳤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조정 그리

고 군사규제의 완화가 지역발 의 주동력이라도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확 와 군사규제의 

완화는 부분 으로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부정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명되었다. 

경지역 지원의 정책  문제 은 남북 계 변화에 

따라 군사  기능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지역발

에 심 한 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을 간과한 것이다. 

남북의 군사  치 시기에는 경지역에서 군사활동이 

민간활동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다한 경지역 지원으로 개발이 확 되고 인구

가 증가하여 군사규제와 충돌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하며, 오히려 지역주민의 가계지원이 

확충될 수 있는 세제개선 등의 정책  조치가 바람직하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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